
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,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

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아세안 국가에 

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

랍니다.

l. 개요 
n 한-아세안 FTA적용국가는 베트남, 미얀마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브루나이, 라오스,

캄보디아, 태국 그리고 한국 총 11개국입니다. 한-아세안 FTA에서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시 재단, 

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(CTC+SP),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

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(SP)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

ll. 주요 내용
n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

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협정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필요 

협 정 의류 및 의류 부속품(61류 및 62류)의 PSR 비고

한-아세안 FTA
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
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+ 가공공정기준(재단·봉제)
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

한-싱가포르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+ 가공공정기준(재단·봉제)

한-베트남 FTA
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
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
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

가공공정 삭제
22.08.01 개정

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

한-캄보디아 FTA
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
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
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

22.12.01
발효 예정

2단위 세번변경기준 발효 예정한-인도네시아 CEP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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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[관세청] 아세안(인도네시아)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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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

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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